
서로 배려하고 조금 더 참는 당신이 안산의 영웅입니다.

수신 수신자 참조

경유( )

제목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시행 알림
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. .

2.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인허가 업무 수행 시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조 례 명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:  
공 포 일   : 2021. 11. 10.  
주요 개정내용   

    -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( )
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이상으로 정함 제 조의10% ( 15 3)
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년 이내로 규정 제 조의    - 3 ( 15 4)
산림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제 조 제 조 제 조    - ( 16 , 18 , 23 )
농경지 절 성토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제 조의    - ( 16 3)
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제한 제 조    - ( 27 )
시가지경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입지 허용 제 조    - ( 37 )
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제 조    - ( 51 )
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제 조    - ( 51 )
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 조    - ( 51 )
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 허용 별표 별표 별표    - ( 3, 4, 5)

상세내용 붙임 참조   
 

붙임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부 끝1 .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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